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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

○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

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

4항 신설)

나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함

(안 제11조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

「형법」

「남녀고용평등법」

「민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












